
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기술시험 원서 접수 기간을 알려드립니다.

(정기 기술사 제119회 실기시험)

- 원서접수기간 : ’19. 9. 16(월) ~ 9. 19(목) 

(정기 기사(산업기사·서비스) 제3회 실기시험)

- 원서접수기간 : ’19. 9. 2(월) ~ 9. 5(목)

국가자격시험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(큐넷)만 가능합니다. 

* 원서접수 홈페이지 http://www.q-net.or.kr

2019. 1. 1.부터 국가기술자격 인정 신분증이 변경됨에 따라

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으니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가자격시험 정기/상시검정 일정 및 각종 공지사항은

큐넷(http://www.q-net.or.kr)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http://www.q-net.or.kr/
http://www.q-net.or.kr/


경기북부지사 자격시험부 (http://hrdc.hrdkorea.or.kr/hrdc/gyeonggin)

주 소:  우) 11780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2층

공식페이스북: https://www.facebook.com/ggnhrdk9100

’19년도 9월 국가기술자격 정기검정 시행계획 안내

• 기사(산업기사·서비스) 제3회 실기시험

 접수기간 : ‘19. 9. 2(월) ~ 9. 5(목)

 응시자격 서류제출(필기시험 합격자결정) :  9. 2 ~ 9. 11(휴일제외)

 실기(면접)시험 : ‘19. 10. 12 ~ 10. 25

 합격자 발표 : [1차] 11. 1 [2차] 11.22

• 기술사 제119회 실기시험

 접수기간 : ‘19.  9. 16 ~ 9. 19

 응시자격 서류제출(필기시험 합격자결정) :  9. 16 ~ 9. 25

 실기(면접)시험 : 11. 2 ~ 11. 11

 합격자 발표 : ‘19. 11. 22



’19년도 9월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시행계획 안내

회차 원서접수(목~금) 필기시험 비고

제33회 9. 5 ~ 9. 6 9. 22 ~ 9. 27 추석연휴(9.12~15) 미시행

제34회 9. 26 ~ 9. 27 10. 7 ~ 10. 12

회차 원서접수(목∼금) 실기시험 합격자발표(목) 비고

제34회 9. 5 ~ 9. 6 9. 22 ~ 9. 27 10. 10

제35회 9. 19 ~ 9. 20 9. 29 ~ 10. 5 10. 17

제36회 9. 26 ~ 9. 27 10. 7 ~ 10. 12 10. 24

개천절(10.3)은

원서접수 및 합격자

발표 미실시

 9월 상시 필기시험 접수 및 시행계획(안)

 시행종목 : 조리(한식, 양식, 일식, 중식), 미용(피부, 일반, 네일, 메이크업), 

제과, 제빵, 중장비(굴삭기, 지게차), 정보처리, 정보기기운용기능사

 접수기간 : 회별 원서접수 첫날 10:00부터 마지막 날 18:00까지

인터넷으로 접수가능(http://q-net.or.kr)

* 시험장 임차 현황에 따라 시험일정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

정확한시행계획은큐넷홈페이지의 ‘고객지원 –공지사항 –

시행계획공지(상시필기/상시실기)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

 9월 상시 실기시험 회별 시행계획(안)

• [격주단위] 미용(일반), 미용(피부), 제과, 제빵, 굴삭기운전, 지게차운전

회차 원서접수 실기시험 합격자발표(목) 비고

제118회 9. 19 ~ 9. 20
9. 29 ~ 10. 5

10. 7 ~ 10. 12
10.17

• [주단위]한식·양식·일식·중식조리, 미용(네일), 미용(메이크업)

• 정보분야(정보기기운용·정보처리기능사) 실기시험

종목 회차 원서접수(목∼금) 실기시험 합격자발표(목)

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제206회

9. 26 ~ 9. 27 10. 13(일)

10. 24

정보처리기능사 제207회 11. 7

http://q-net.or.kr/


실전에 강한 과정평가형 자격에 도전하세요! 

현장맞춤형우수기술인재를배출해내는

과정평가형기술자격에도전해보시는게어떨까요?

자세한정보는씨큐넷홈페이지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.

웹사이트 주소 https://c.q-net.or.kr

https://c.q-net.or.kr/


자격증 불법대여, 당신의 능력도 불법이 됩니다. 

<국가기술자격법>

○제15조(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의무등) 제2항

▪국가기술자격증은다른사람에게빌려주거나빌려서는아니되며, 대여를

알선하여서도아니된다.

○제16조(국가기술자격의취소등) 제1항 3호

▪국가기술자격취득자가국가기술자격증을다른사람에게빌려준

경우에는그국가기술자격을취소하여야한다. <개정(2016.4.28.시행)>

자격증대여, 빌린사람도빌려준사람도모두처벌받습니다. 


